
Ⅶ. 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

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며,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Ⅷ.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1.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과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왔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이 언론

중재법으로 통합됨으로써 구제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피

해 구제 제도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조정과 중재 절차의 분리

  현행 중재절차는 조정에 가까워 중재와 혼동이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본

래의 의미인 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정과 중재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손해배상청구도 조정 ․ 중재대상화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정간물법상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

도록 됐으나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 중

재함으로써 언론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언론사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적 소송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분쟁을 조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